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1. 일반농산물                                                                                                    (1면)

   제     호

( ) 검사증명서

수검자

성명

주소

구분
포장단위

무게

등급별 수량
비고

계

합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

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지정검사기관의 장
직인

        검사관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2. 수출용농산물                                                                                                 

 (2면)

   제     호

수출검사증명서
(Inspection Certificate)

수검자(Applicant) 생산지(Area of product)

수출지(Destination)

L/C 번호(L/C No.) 품목(Kind)

E/L 번호(E/L No.) 규격(Specification)

검사기관(Inspector authorized) 수량(Quantity)

합격증 번호(Certificate No.) 등급(Inspection result)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출검사

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commodities have been passed in the export 

insp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84 of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Act, and Article 107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ct.)

        

년        월        일

(Date)

(Certificated by)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지정검사기관의 장
직인

(영문 표기)

210㎜×297㎜[백상지 80g/㎡]



3. 수입농산물                                                                                                    (3면)

  제     호

수입검사증명서

수검자

업체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품목 원산지
포장자재 및

포장단위무게
신청수량

적재선(적재기)명 검사 장소 검사일 검사관

검사 결과 내용

등급별 수량

비    고

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하였음

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지정검사기관의 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


